
Q. 시험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신고 대상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등으로 인한

사례금 수수가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공직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4]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은?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6]

그러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

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7]

즉, 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지도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

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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